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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방 법 원

결

사       건 2013고단739  훼

피  고  甲

검       사 건 ( ), 지 (공 )

변    무  씨앤아

담당 변 사 문 식

 결  고 2014. 5. 21.

  

주 문

피고  무죄.

  

이 유

1. 공 사실  지

  피고  2012. 11. 20. 16:00경  ** 학  본  4  실에  사실   학

 수  피해  乙  피고 과 함께 주 에 가  업원과 계를 맺  사실

 없 에도 하고, 피고  수 재 용  막  하여 ‘乙  주 에 7 에 

걸쳐 하  그 곳에  매  계를 하 다’는 허  내용  재  를 

하여 그 무   학  수 에 참 한 수  **학  학생들에게 를 포함

 공연  피해  를 훼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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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단

 가. 주  문  업원과  계

    (1) 피고   변  공 사실 재  내용  객  진실에 합하므

 허 가 아니라는 취지  주 한다.

    (2)  원에  하게 채택하여 사한 거들, 특  1  공    

乙   진술 재, 3  공    丙  진술 재, 4  공    

丁  진술 재, 행 동  거래 , CD, 각 사실 보 를 합하 , 乙  

2012. 10. 6. 동 재 ** 래주 에  피고 과 함께 술  마시고 ** 에  

업  업원과 계를 하 고, 2010  2011 지 사 에 약 10여 차  ++ 

단란주 에  피고 과 술  마시고, 그  한 1  ‘##’ 라는 업원과 계

를 한 사실, 乙  2010 경  2012 경 지 사 에 피고 과 함께 여러 차   

원  주 에  술  마신 사실  다.

   (3) 허 사실 시에 한 훼 죄   사건에  사람  사  평가를 

어뜨리는 사실  시 었다는 , 그 시  사실  객  진실에 합하지 아

니하여 허  뿐만 아니라 그 시  사실  허 라는 것  피고  식하고  

를 시하 다는   검사가 하여야 하고,  경우 시  사실  허  

사실 지 여 를 단함에 어 는 시  사실  내용 체  취지를 살펴보아 

한  객  사실과 합 는 경우에는 그 에 어  진실과 약간 차 가 나

거나 다  과   다고 하 라도 를 허  사실 라고 볼 수 없다( 원 

2008.6.12. 고 2008도1421 결 참 ).

   사건에  살피건 , 乙  피고 과 여러 차   원  주 에  술 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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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그 에  한 2  업원과 계를 한 사실  므  공 사실 재 

 내용   진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허  사실 라고 볼 수는 없다.

    (4)  307  2항  허 사실 시에 한 훼  공 사실 에는 같  

 1항  사실 시에 한 훼  공 사실  포함 어 므 ( 원 

2008.10.9. 고 2007도1220 결 등 참 ), 에 하여 단한다.

  나.  각

  310 는  307  1항  행 가 진실한 사실  지 공공  

에 한 에는 처 하지 아니한다고 규 하고 는 , ① 피고  에 재한 

내용   객  진실에 합함  앞  보았고 ② 학에 수  재직하  

학원생들  , 진  등에  향  행사하  乙  를 용하여 피고  

비용  주 에 하고 업원들과 계를 하 다는 에  乙  수  재

용 는 것  도  람직하지 않고, 피고  乙  재 용  막  하여 공

사실 재 를 하여 수 에 참 한 수  **학  학생들에게 를 

포한 , ③  포 상  학  원들에게 한   등에 비 어 볼  

피고  공 사실 재  같  를 하여 포한 행 는 지 공공  

 하여 진실한 사실  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 310 에  한 각

사 에 해당한다고 단 다. 

3. 결

  그 다   사건 공 사실 , 죄   없는 경우 또는 죄  지 아니하는 

경우에 해당하여 사  325  후단 또는 단에 하여 무죄를 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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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사      도   _________________________


